
1. 관련 :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

 

2.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「교육공무원법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, 

의견이 있는 기관(부서)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24.7.22.(월)까

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   ※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

 

 

붙임  1. 「교육공무원법」 일부개정법률안 1부.

      2. 검토의견서(서식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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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45 김영호 의원 2024.7.9.

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, 직원 및 학
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
록 하고,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% 이상 반
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
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
